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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효창공원은 백범 김구 선생과 삼의사(윤봉길, 이봉창, 백정기), 임정

요인(이동녕, 차리석, 조성환) 등이 안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, 언젠

가 고국으로 모셔야 할 안중근 의사의 가묘가 자리한 대한민국 최고

의 독립운동가 묘역임.

그러나 오랜 기간 기초자치단체의 근린공원에 머물러 독립운동 성

지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고 묘역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한

계가 있었음. 또한 최근 ‘문화의 힘’을 강조한 백범 김구 선생의 비전

이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‘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’이 유네스코 기

념해로 지정되며, 김구 선생이 직접 조성했던 효창공원이 가진 의미와

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이를 세계적인 역사ㆍ문화공간으로 격상해야

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.

이에 효창공원 일대의 관리책임을 국가로 이관하여 대한민국 독립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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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 성지로 격상하되, 그 명칭을 ‘국립효창독립공원’으로 지정하여 기

존의 안장 중심 국립묘지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즐

겨 찾고 휴식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자 지역 사회의 명소로 재탄

생시키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제9호 신설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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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국립효창독립공원

제5조제1항제5호 중 “국립신암선열공원:”을 “국립신암선열공원ㆍ국립

효창독립공원: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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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3조(국립묘지의 종류) ① 국립

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

한다.

제3조(국립묘지의 종류) ① 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.

1. ∼ 8. (생 략) 1. ∼ 8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9. 국립효창독립공원

② (생 략) 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

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

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

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

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

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
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

①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. 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.

1. ∼ 4. (생 략) 1. ∼ 4. (현행과 같음)

5. 국립신암선열공원: 「독립유

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

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

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

5. 국립신암선열공원ㆍ국립효창

독립공원: 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

② ∼ ⑦ (생 략) ② ∼ ⑦ (현행과 같음)


